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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감정평가 개요

감정평가 목적1. 

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가 소재 당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양평브릴리언트3 “ ” 
제비동 제 층 제 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2 203 .

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2. 

소재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가 3 3-1

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 로 [ : 1 35]

건물명 동 층 호, , , 양평브릴리언트 제비동 제 층 제 호2 203

용도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2020.06.03

면적

전유면적
( )㎡

공용면적
( )㎡

전유 공용+
( )㎡

대지권
( )㎡

29.55 9.417 38.967 10.62

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상의 공용면적 주 의 합계임* ( ) ( ) .

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3. 

본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, , 『 』 『 』 『
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.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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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4. 

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5 1 , 「 」 
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
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" "
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, .

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5. 

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인 년 월 9 2 2025 7「 」 
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29 .

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6. 

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년 월 일 착수하였고 년 10 2025 7 28 2025「 」 
월 일자로 가격조사완료하였으며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7 29 , .

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7. 

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7.1. 

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7 ( ) 「 」 

 

х੿ಣоޛ؀࢚ חѤ݃달 ѐ߹۽ ೞৈঠ ೠ달.˝ 

 ˞Қೞੌ ח਋ী҃ חо࠙이 ҙ҅о ੓ࠛ ࢚بѤ ࢚ഐ 감ী ਊޛ؀࢚ ѢաغېѢ ۽Ѥ੉ ੌ୓ޛ؀࢚ ੉࢚이 ل

ৈ х੿ಣо항 ࣻ ੓달.

ೞա이 ޛ؀࢚Ѥ੉بۄ о஖ܳ ׳립ೞח ࠗ࠙਷ ੉ܳ ҳ࠙ೞৈ х੿ಣо항 ࣻ ੓달.˟ 

ੌ୓۽ ੉ਊغҊ ੓ޛ؀࢚ חѤ이 ੌࠗ࠙ী ؀ೞৈ х੿ಣоೞৈঠ 항 ౠࣻೠ ݾ੸੉ա ೤립੸임 ੉ਬо ੓ˠ 

.؀ೞৈ х੿ಣо항 ࣻ ੓달 Ӓ ࠗ࠙ী ח਋ী҃ 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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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감정평가방식11 ( ) 「 」 

 

х੿ಣоߨ임١਷ 달਺ п ഐ이 х੿ಣоߑधী ۄٮ х੿ಣоܳ ೠ달. 

ਗоߑध ਗо߂ ߨ ੸࠺ ١ ߨ࢑ਊࢿ이 ਗ립ী ӝୡೠ х੿ಣоߑध1. : 

धߑ구࠺ Ѣ࠺۹ࢎې구ߨ ੐࠺۹ࢎ؀구١ ߨ द੢ࢿ이 ਗ립ী ӝୡೠ х੿ಣоߑध ߂ 괄द૑оӝળ2ߨ. : , 

ࣻ੊ߑध ࣻ੊ജਗ߂ ߨ ࣻ੊࠙١ ߨࢳ ࣻ੊ࢿ이 ਗ립ী ӝୡೠ х੿ಣоߑध3. : 

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12 ( ) 「 」 

 

х੿ಣоߨ임١਷ ઁ ઑࠗఠ ઁ ઑө૑이 ӏ੿ীޛ؀࢚ ࢲѤ߹۽ ੿ೠ х੿ಣоߨߑ ੉ೞ ઱ߨߑ ػ ੉14 26 ( t u˝ 

ೠ달 ۄ ਸ ੸ਊೞৈ х੿ಣо೧ঠ ೠ달 달݅ ઱ߨߑ ػਸ ੸ਊೞח Ѫ੉ ҌۆೞѢա ࠗ੸정ೠ ҃਋ীח ) . , 

달ܲ х੿ಣоߨߑਸ ੸ਊ항 ࣻ ੓달. 

х੿ಣоߨ임١਷ ޛ؀࢚Ѥ이 х੿ಣоঘਸ 경੿ೞӝ ਤೞৈ ઁ ೦ী ۄٮ যו ೞա이 х੿ಣоߨߑਸ ੸ਊ1˞ 

ೞৈ ࢑੿ ೠ оঘ ੉ೞ द࢑оঘ ੉ۄ ೠ달 ਸ ઁ ઑ п ഐ이 х੿ಣоߑध ઺ 달ܲ х( ) [ t ( )u ] 11ᒿᨷ ᙓᒿ൯ᛡ

੿ಣоߑधী ࣘೞח ೞա ੉࢚이 х੿ಣоߨߑ ੉ ҃਋ 괄द૑оӝળߨҗ Ӓ ߆이 ࠺구ߑधী ࣘೠ х੿ಣ(

оߨߑ਷ ۽ࢲ 달ܲ х੿ಣоߑधী ࣘೠ Ѫ음ࠄ ۽달 음࢑ ۽୹ೠ द࢑оঘҗ ࠺구ೞৈ ೤립ࢿਸ Ѩష೧ঠ )

ೠ달 달݅  , .ೞѢա ࠛ하ਃೠ ҃਋ۆѪ੉ Ҍ חਸ ੸ਊೞߨߑ임ೞৈ 달ܲ х੿ಣо ۽١음 ࢿѤ이 ౠޛ؀࢚

ীח Ӓۧ૑ ঋ달. 

х੿ಣоߨ임١਷ ઁ ೦ী ܲٮ Ѩష 경җ ઁ ೦ী ࢑ ۄٮ୹ೠ द࢑оঘ이 ೤립ࢿ੉ হ달Ҋ ౸חغױ ҃਋2 1˟ 

ীח ઱߂ ߨߑ ػ 달ܲ х੿ಣоߨߑ음࢑ ۽୹ೠ द࢑оঘਸ ઑ੿ೞৈ х੿ಣоঘਸ 경੿항 ࣻ ੓달. 

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16 ( ) 「 」 

 

х੿ಣоߨ임١਷ ૘೤Ѥޛ이 ࣗਬ ߂ ҙ립ী ҙೠ ܫߨ ী ܲٮ ҳ࠙ࣗਬӂ이 ؀࢚੉ חغ Ѥ࠙ࠗޛҗ Ӓ ؀| }

૑ࢎਊӂਸ ੌҚೞৈ х੿ಣоೞח ҃਋ ١ ઁ ઑઁ ೦ী ۄٮ ష૑৬ Ѥޛਸ ੌҚೞৈ х੿ಣо항 ٸীח Ѣ7 2

ਸ ੸ਊ೧ঠ ೠ달ߨ구࠺۹ࢎې ੉ ҃਋ х੿ಣоঘ਷ ೤립੸임 ӝળী ۄٮ ష૑оঘҗ Ѥޛоঘ음۽ ҳ࠙ೞৈ . 

಴द항 ࣻ ੓달. 

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건물의 구분소유1 ( ) 「 」 

 
ী1ߨ Ӓ п ࠗ࠙਷ ੉ חীٸ ੓ਸ ࣻ ؼਊࢎ ࢲ۽ޛ만ೠ Ѥة ৈ۞ ѐ이 ࠗ࠙੉ ػ઺ ҳઑ࢚ ҳ࠙ ޛ이 Ѥز

.항 ࣻ ੓달 ۽੸음ݾ пп ࣗਬӂ이 ۄٮ ী߄ ח੿ೞ ࢲ

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20 ( )「 」 

 

ҳ࠙ࣗਬ੗이 ؀૑ࢎਊӂ਷ Ӓо о૑ח ੹ਬࠗ࠙이 ୊࠙ী ܲٮ달.˝ 

ҳ࠙ࣗਬ੗ח Ӓо о૑ח ੹ਬࠗ࠙җ ࠙립ೞৈ ؀૑ࢎਊӂਸ ୊࠙항 ࣻ হ달 달݅ ӏড음׳ ॄ۽립 ੿ೠ . , ˞ 

҃਋ীח Ӓ۞ೞ૑ ইפೞ달.

ઁ ೦ ޙࠄ이 ࠙립୊࠙기૑ח Ӓ ஂ૑ܳ ١ӝೞ૑ ইפೞࢶ ݶ이 ઁ ӂਸ ஂٙೠޛ ۽ ੗ীѱ ؀೦ೞ2 ( ) 3ᔭ᣾˟ 

૑ ޅೠ달.

ઁ ೦ ࢲױ이 ҃਋ীח ઁ ઑઁ ೦ਸ ળਊೠ달2 3 3 .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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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7.2. 

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건물로서, 「 」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12 1 16「 」 
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, 
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12 2「 」 
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수행하지 아니함.

일괄 구분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7.3. ⦁ ⦁

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20「 」 
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7 2「 」 
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16 「 」

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
그 밖의 사항8. 

1)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지사용권은 전20「 」 
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·
란하나 귀 요청에 의거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에 따라 토지가격과 , ·
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상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‘ ’ .

2)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, 
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참조하고 외부관찰 등으로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
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. 

본건 평가시 인용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표기시 세부지번 및 명3) 
칭 동호 일부 처리하였음**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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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

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1. 

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
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, , .

거래사례 선정2. 

거래사례 선정 기준2.1. 

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① 
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② 
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·③ 
교가 가능한 사례

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2.2. 

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동일: ( )

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: , KAIS DB

구분 소재지 명칭 동 호/
전유면적

( )㎡
거래금액

원( )
거래단가

원( / )㎡

거래시점

사용승인일

ⓐ
양평동 가3

3-*
양평***** 에이/3** 29.55 335,000,000 11,336,717

2023.08.28

2020.06.03

ⓑ
양평동 가3

3-*
양평***** 에이/7** 29.55 330,000,000 11,167,513

2023.06.07

2020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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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사례 선정2.3. 

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 ⓐ
를 비교사례로 선정함.

구분 소재지 명칭 동 호/
전유면적

( )㎡
거래금액

원( )
거래단가

원( / )㎡

거래시점

사용승인일

ⓐ
양평동 가3

3-*
양평***** 에이/3** 29.55 335,000,000 11,336,717

2023.08.28

2020.06.03

사정보정3. 

해당 사례 거래시 제 자인 감정인이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사례는 실거3
래신고된 사례로 인근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
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는바 사정보정을 고려하지 않음. (1.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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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점수정4. 

본건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서울 강남·
지역 서남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.

시점수정 내역 시점수정치

오피스텔

지역 서울 강남지역 서남권: (23.08.28~25.07.29)

거래시점 년 월 지수를 적용 함: 2023.08.28, 2023 07
기준시점 년 월 지수를 적용 함: 2025.07.29, 2025 06

매매 가격지수 적용 년 월 2023.08.28 ( :2023 07 ) : 100.33
매매 가격지수 적용 년 월 2025.07.29 ( :2025 06 ) : 99.87

시점수정치  : 99.87/100.33 0.99542≒

0.99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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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형성요인 비교5. 

조 건 항 목

외부요인
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, , · , 

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 조망 풍치 경관 등 등, , ( , , ) 

내부요인
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, , , 
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 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 복도식 계단식 등, ( , , ), ( / ) 

호별요인
층별향별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· · ( ), , 

평면방식 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주출입구와의 거리 등 ( ), , 

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기호 비교사례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
가치형성요인

비교치

가 ⓐ 1.00 1.00 1.00 1.00 1.000

본건 기호 가 는 비교사례와 제반 가치형성요인에 있어 유사함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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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6. 

적용단가 산정6.1 

기호
비교사례단가

원( / )㎡
사정보정 시점수정

가치형성요인
비교치

산출단가
원( / )㎡

가 11,336,717 1.000 0.99542 1.000 11,284,795

시산가액6.2 

기호 동 호/ 전유면적( )㎡ 단가 원( / )㎡ 산출가액 원( ) 감정평가액 원( )

가 비/203 29.55 11,284,795 333,465,692 333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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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참고가격자료

인근지역 유사부동산 가격수준1. 

구분 가격수준 비고

오피스텔
일반적으로 원 원 내외 수준이며10,000,000 / ~ 12,000,000 / ,㎡ ㎡ 

층별 호별 위치별 효용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격격차 발생함, , .
-

감정평가사례2. 

자료출처 : KAPA HUB PLUS DB

구분 소재지 명칭 동 호/
전유면적

( )㎡
평가금액

원( )
단가
원( / )㎡

기준시점 평가
목적사용승인일

①
양평동 가3

3-*
양평***** 에이/2** 29.55 340,000,000 11,505,922

2024.12.23 법원
경매2020.06.03

②
양평동 가3

3-*
양평***** 비/6** 29.55 346,000,000 11,708,968

2024.01.04 법원
경매2020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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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감정평가액의 결정

결정의견1. 

상기의 참고가격자료 인근지역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등 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( , )
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.

감정평가액의 결정2. 

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호/ 전유면적( )㎡ 대지권( )㎡ 감정평가액 원( )

가
양평동 가3

3-1
양평브릴리언트 비동 호/203 29.55 10.62 333,000,000

합 계 333,000,000



일련
번호

소재지 지 번
지  목

및
용  도

용도지역
및

구    조

면    적  (㎡)
비    고

공   부 사   정
감정평가액

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

250725-02-048

Page : 1 

서울특별시 3-1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

영등포구 양평 평슬라브지붕

양평동3가 브릴 10층

리언트

[도로명주소] 제비동

서울특별시 지1층 391.26

영등포구

선유동1로 1층 42.5

35

2층 ~ 10층 (각) 146.39

옥탑1층 19.49

(연면적제외)

1 동 소 3-1 대 준공업지역 940.1

(내)

29.55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29.55 333,000,000

제2층 제203호 (공용면적

포함)

10.62

10.621 소유권대지권 940.1x-----

940.1

토지·건물 배분내역

토  지 : 149,850,000

건  물 : 183,150,000

합   계 \333,000,000.-

이          하            여          백



   (1) 위치 및 주위환경          (2) 교통상황     (3) 건물의 구조   (4) 이용상태    
   (5) 설비내역                  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      (7) 인접 도로상태 등   
   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(9) 공부와의 차이    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250725-02-048

Page : 1

(1) 위치 및 주위환경

 

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소재 '당중초등학교'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

오피스텔, 주상용 건물,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.

 

 

(2) 교통상황

 

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'영등포구청역'(지하철

2호선, 5호선)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.

 

 

(3) 건물의 구조

 

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/지상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, 

 

사용승인일: 2020.06.03

외벽: 석재붙임 마감 등

창호: 샷시 창호 등임.

 

 

(4) 이용상태

 

오피스텔로 이용중임.

*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,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

기초로 작성한 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.

 

 

(5) 설비내역

 

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, 승강기설비, 기계식 주차타워 등을 갖추고 있음.

 

 

 



   (1) 위치 및 주위환경          (2) 교통상황     (3) 건물의 구조   (4) 이용상태    
   (5) 설비내역                  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      (7) 인접 도로상태 등   
   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(9) 공부와의 차이    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250725-02-048

Page : 2

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

 

대체로 사다리형 토지이며 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.

 

 

(7) 인접 도로상태등

 

본건 부지 동측으로 폭 약 20 ~ 25미터 내외, 북측으로 약 8 ~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

각각 접함.

 

 

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 

도시지역, 준공업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(예외 : 애완 및 방범용 가축)지역경제과

문의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

제한지역(건축과문의)<건축법>, 교육환경보호구역(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

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세부사항 :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

확인 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

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해발165m(지반+건축+옥탑 등),육군

수도방위사령부(02-524-3146)관할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(세부사항 :

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)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

설치제한지역(맑은환경과 문의)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임.

 

 

(9) 공부와의 차이

 

해당사항 없음.

 

 

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 

임대관계 등 미상임.



250725-02-048

광 역 위 치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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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-1 양평브릴리언트 제비동 제2층 제2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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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-1 양평브릴리언트 제비동 제2층 제2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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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-1 양평브릴리언트 제비동 제2층 제203호



사 진 용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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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건물 전경 및 주위환경

기계식 주차타워 입구



사 진 용 지

250725-02-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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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건물 북측 전경

본건 건물 1층 공동출입구



사 진 용 지

250725-02-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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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홀

본건 출입문



1. 저희 메타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, 귀 법원의

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

2. 2025.07.25자 귀 제 『2025타경11133』호로 의뢰하신 『권영란

소유물건(2025타경11133)』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.

문서번호 :

시행일자 :

수    신 :

참    조 :

제    목 :

250725-02-048

2025-07-30

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

경매13계

감  정  의  뢰  에  대  한  회  보

회   보   서

지
 
시

결

재

·

공

람

선
결

일자
시간

번호

처 리 과

담 당 자

접
 
수

우)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6 8층
E-Mail : meta4all@kapaland.co.kr  

TEL. 010-3295-2429
FAX. 0505-182-3557

1. 감정평가서 1 부첨      부 :

2. 청구서 1 부

메타감정평가사사무소 



수수료 청구서

과          목 금          액 비          고

문서번호 :

평 가 수 수 료 449,040 

(250,000+283,000,000 x 11/10,000)x
0.8배≒449,040
 

여      비 212,000 

물건조사비 10,000 

공부발급비 3,000 

기타  실비 5,000 

특 별 용 역 비 ― 

공  급  가  액 679,000  1,000원 미만 절사

부    가    세 67,900 

합          계 746,900 

기납부 착수금 ― 

정 산 청 구 액 746,900 

붙   임 :  감정평가서 1 부

토지조사비 ― 

청 구 내 역

( 전화: 010-3295-2429, FAX: 0505-182-3557 )

수    신 :

제    목 :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

1.  2025.07.25   자 귀 제『 』 호로2025타경11133

의뢰하신『 』 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3-1 양평브릴리언트 제비동 제2층 제203호

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.

2. 위  건에  대하여  감정평가  보수  기준에  의거  아래와  같이  평가수수료를

청구하오니  정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     계 230,000 

※ 송 금 처 ※
 
우리은행  : 1005-704-700038(예금주:황성희(메타감정평가사사무소))

실
 
 
 
 
비

대표 황성희

250725-02-048

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 귀하

메타감정평가사사무소 




